
입원환자�식대�고시�개정�사항

[질문]

2022년 7월부터 바뀐 입원환자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[답변]

영양사·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.

기본식대 현행 개정

일반식

/산모식
○ 인력기준 x

○ 병원급 이상

- 영양사/조리사 각각 1인 이상

-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

-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

    → 영양사·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(직영·위탁)와 상관없이 50병상

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

- 미충족시 의원급 금액 산정

치료식

○ 모든 요양기관

- 영양사 조리사 각각

1인

-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

일반식으로 산정

○ 모든 요양기관

- 영양사/조리사 각각 1인 이상

- 미충족시 일반식(의원급) 금액 산정

-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

멸균식 ○ 인력기준 x

○ 모든 요양기관

- 영양사/조리사 각각 1인 이상

-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%산정

특수분유 ○ 인력기준 x ○ 현행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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